
■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[별표 21의3] <신설 2023. 9. 1.>

사용 중인 연료유의 견본채취 장소 및 견본채취의 기준(제34조제5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4조제6항에 따라 연료유의 황함유량 점검을 위하여

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자가 지정한

장소에서 사용 중인 연료유의 견본을 채취해야 한다.

2. 세부기준

가. 선박의 소유자는 제1호에 따라 연료유 견본채취 장소의 위치 및 개수를 지

정할 때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.

1)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

2) 기관에 사용되는 다양한 연료유 등급을 고려할 것

3) 사용 중인 연료유 공급탱크의 하부에 위치할 것

4) 연료유의 종류, 유속, 온도 및 압력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안전하게 채취

가 가능해야 하며, 가능한 한 연료유 소모 기관 근처에 설치할 것

5) 육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하며 배관도 또는 기타 관

련문서에 표시될 것

6) 가열된 표면 또는 전기장비로 부터 차폐된 위치에 있어야 하며, 차폐장치

또는 구조는 연료유 공급관의 설계압력하의 누설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충

분히 견고할 것

7) 채취지점에는 드레인탱크 또는 안전한 위치로 연료유를 유도 할 수 있는

설비를 갖출 것

나.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실시하는 소속 공무원(이하 이 표에서

“출입검사자”라 한다)은 사용 중인 연료유의 견본을 연료순환시스템이 안정

된 상태에서 채취해야 하고, 채취한 지점은 채취 전 연료유로 완전히 세척

해야 하며, 해당 견본은 보관용기에 채취하되 사용 중인 연료를 대표해야

한다.

다. 나목에 따른 보관용기는 해당 선박의 대표자 참관하에 밀봉해야 하며, 다

음의 정보가 포함된 인식표를 해당 보관용기에 안전하게 부착해야 한다. 이

경우 해당 선박의 소유자로 하여금 출입검사자가 채취한 연료유 견본과 동

일한 견본을 보관하게 할 수 있다.

1) 연료유 견본을 채취한 위치

2) 연료유 견본을 채취한 날짜 및 항구명

3) 선박의 선명 및 IMO 번호

4) 밀봉상태 상세



5) 출입검사자 및 해당 선박 대표자의 성명 및 서명

라. 법 제44조제6항에 따라 연료유의 황함유량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황함유

량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점검할 때에는 국제협약 부속서 6의 부록 6에 따른

측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.


